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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“판매비” 반영

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(☎ 044-201-3691)

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“판매비”를 반영하여 활발한 투자유치가 가능

하도록 개선하였다.

∙ 기업도시는 총사업비에 ‘판매비’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분양 등 영업활동에 지

장을 초래하거나, 실제 사용한 판매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

였으나,

- 앞으로는 총사업비에 “판매비”를 반영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

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.

∙ 이에 따라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분양촉진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

것으로 기대된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<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“판매비” 반영 >

‣ 추진배경 : 기업도시는 총사업비에 ‘판매비’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분양 등 영업활동에 지

장 초래

‣ 주요내용  

  ①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 산정시 “판매비” 반영

  

‣ 시행일 : 2013.12.5.


